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은행”이 “오픈뱅킹공동업무”로서 본 약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 및 은행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총칭합니다. 

 

7.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하며,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출금․입금,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을 말합니다. 

 

9.“오픈뱅킹공동업무”란 “참가기관”이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참가기관” 내의 

금융서비스를 “은행”이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은행”이 “오픈뱅킹공동업무”로서 본 약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 및 “은행”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총칭합니다. 

 

7.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하며,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출금․입금,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9.“오픈뱅킹공동업무”란 “참가기관”이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참가기관” 내의 

금융서비스를 “은행”이 다른 기관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  

 

 

 

따옴표 사용 

규칙 통일(전체  

동일하게 

변경처리) 

 

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 

 

 

 

 

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 

 

 

 

 

 

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 

 



 

 

< 신 설 >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1. 조회 서비스: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③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위해 “운영기관”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에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②  “사용자”의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합한 이체 서비스의 일일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 

③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 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체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출금계좌”에 등록된 지급정지 등 법적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 등 

“출금계좌”의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모바일기기”란 이동통신망 또는 와이파이 등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장비 등의 

기기를 통칭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1. 조회 서비스: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 계좌정보,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③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위해 “운영기관”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영업점 

창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② “사용자”의 전 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합한 이체 서비스의 일일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 

③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 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체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출금계좌”에 등록된 지급정지 등 법적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 등 

“출금계좌”의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 추가 

 

 

 

 

제공 정보 추가 

 

 

 

 

 

 

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 

 

 

 

표기 방법 통일 

 

 

 

 

표기 방법 통일 

 

 



제 12 조 (서비스의 중단) 

6.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 14 조 (준수사항) 

⑤ 사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단) 

6.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14 조 (준수사항) 

⑤ “사용자”가 송금금액, 수취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용어 정정 

 

 

 

 

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 

 


